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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 수 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실

효성 있게 정착되기 한 쟁 을 분석하고, 여성의 노동공 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가구 단 의 정책 집행이 개인에게 어떤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 으며, 특히 가구 내 여성의 지 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 의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

간의 측면에서 실증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 자료(1
차)이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변화는 여성 개인이 속한 가구특성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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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이 지 될 정이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1)는 가구소득을 기 으로 하

면서 증구간, 간구간, 평탄구간을 두고 있다는 에서 미국의 EITC제도와 

유사하지만 용 상자, 용 상 소득, 여수   여체계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EITC제도는 소득 근로자의 근로욕구

를 해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 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가구

소득을 기 으로 하는 EITC제도는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병구, 2007).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조세제도 등은 미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

공 의 효과가 미국과는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0%를 넘어서고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근로빈곤율은 여성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약 132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체 빈곤층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활빈곤층 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이다(노 명 외, 

2004). 이러한 여성 근로빈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  차별 상과 연결되

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혼 증가,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과정에서 여성 가구주  한부모 가구,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그간의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시장과의 계에 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여성의 노동공 과 조세․재정정책에 한 연구는 보

육비용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득층 근로유인에 하여는 실증연구보

다는 개 인 연구가 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지 되지 않은 근로장려세제가 

1) EITC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보 제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2005년 8월 명칭 공모
를 통해 당선된 ‘근로장려세제’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 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한
특례법 제 100조의 2에 명시된 우리나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공식
인 명칭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용하여 지 되는 여는 ‘근로장려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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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 2)에 맞게 여성 수 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게 정착되

기 한 쟁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실제 여성의 노동공 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노동시장참가 여부와 노동공  시간의 측면으로 나 어 실증분석하고

자 하 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EITC 시행에 따른 노동공  효과는 경제학  이론에 기 한 측과 실증분

석에 의한 사례 연구로 나  수 있으며,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EITC가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친 향에 한 연구들은 미국과 국을 심으로 실증  연구들이 심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실증 인 연구보다는 ‘기 생활보장제도’

를 보완 는 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EITC에 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0

년 이후에는 보다 극 으로 한국형 EITC 도입에 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에 따라 한국형 EITC형 제도 도입  기 생활보장, 그리고 소득세제를 포함한 

련제도 정비에 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 , 이론 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와 련 개인의 선택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

한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을 공 할 것인가(노동시간)를 결정한다. 첫 번째 과

정인 노동시장참가 여부 결정을 ‘ex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하고, 두 번째 

과정인 노동공 시간 결정을 ‘in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한다(Meyer, 

2)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는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제공’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
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
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합한 사회안 망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둘째, 근로장려세제
는 소득 근로자의 빈곤 완화와 경제  자립지원을 목표로 한다. 셋째, 근로유인의 제고
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해 다

(『근로장려세제 해설』(2007,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홈페이지(2009), 이상은(2007), 
최 수(2007)).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두 가지 목표  여성의 근로유인 제고에 을 

맞추어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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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일반 으로 실질임  상승은 근로자의 노동공 을 직 으로 증가시키

게 된다( 체효과). 반면에 이러한 소득 증가는 근로자의 여가에 한 선호를 

높이고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공 을 이게 된다(소득효과). 노동공

에 한 개인 선택과 마찬가지로 EITC 유형 제도의 노동공  분석도 가격효과

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EITC 유형 제도가 근로자에게 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어떤 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노동공 이 결정된다. 이론 으로 

EITC 유형 제도가 노동공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상 으로 크지 않

다고 볼 수 있거나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실질 으로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노

동시간 공 은 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EITC의 혜택을 받

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 이 매우 낮은 수 이어서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참

가하지 않다가, EITC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 이 상승하게 되어 이 에 노동시

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유효임 (effective wage)의 증가

를 이유로 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수 이 낮아 여가에 한 선호가 강하지 않는 이

유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인 연구 결과로서 EITC가 소득계층의 노동시간을 다는 실증연

구(Kosters, 1993; Browning, 1995)와 노동공 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실증연구(Eissa & Liebman, 1996; Meyer & Rosenbaum, 1998)들이 있는가 

하면, 반 로 EITC가 종합 으로는 노동공 량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연구

(Scholz, 1997; Liebman, 1998; Ellwood, 2000)도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실증

연구에 의해서도 EITC와 노동공 과의 계는 여 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특히 여성 노동공 에 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과 국을 

심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  미국의 연구 결과로 실증연구 결과로 Meyer 

(2002)가 있다. Meyer는 1990～96년 기간 동안의 EITC 확 가 편모 가구의 노

동공 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알아보기 하여 각 가구를 학력과 자녀 수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Meyer의 분석에 의하면 EITC 제도의 확 는 학

력 혹은 소득․유자녀 편모 가구의 취업률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 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학력  고소득 편모 가구의 노동시간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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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의 측과는 달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Meyer (2002)

를 포함해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EITC가 취업률에는 유의한 향을 주었지

만, 노동공 시간 변화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해 Eissa & Hoynes(2005)는 한부모 가구에 노동시장참가 효과

(participation effect)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로 ‘intensive margin’의 탄력

성이 실제로 낮아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 실 으로 신축 인 

노동공 시간의 선택이 어렵다는 , 측정상의 문제, 그리고 EITC와 근로소득

세의 혼재로 인한 납세자들의 EITC에 한 인식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

다. 유지 ․정 순(2007)은 미국의 1991～2002년 March CPS 자료를 사용

하여, 1993년을 기 으로 1996년까지 진 으로 있었던 클린턴 정부의 EITC 

확 효과를 실증분석하 는데, 그 결과 EITC가 소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

여  취업에 미치는 향은 부정 으로 나타났다. EITC 최 여액을 한 단  

증가시킬 때마다 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은 약 15.4%, 취업은 

약 19.6% 가량 감소할 수 있음을 보 다.

다음으로 국의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3)가 고용에 미친 향

을 살펴보면, Blundell, Duncan, Meghir, & McCare(1999, 2000)의 경우 납세자

를 한부모와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로 구분하여 노동공 함수를 추정하고 

그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하 는데, WFTC는 근로시간이 짧은 한부

모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는 한편, 배우자  한 명이 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근로시간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부부  아내가 일을 하

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을 증 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 다. 

상기에서와 같이 외국의 다수의 연구들이 여성들의 노동공 을 증가시켰다

는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3) 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8년에 도입된 ‘In-Work Benefit’의 형태를 띤 FC(Family Credit)
로 표되는데 FC의 수 요건으로는 ①근로조건으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자녀 조건으로서 취학연령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 ③소
득조건으로서 가구순소득이 일정액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에 FC를 보다 확장하여 WFTC를 도입하 다. WFTC하에서는 이 의 FC에서 보
다 자녀수당이 확 되었고, 감률도 70%에서 57%로 인하되었다. 2003년에는 이 WFTC
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하고 기존의 아동수당과 
실업수당들을 통합하여 운 하기 시작하 다. 이는 복지재정의 부담을 감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제도 운 의 효율성 제고를 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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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EITC제도에 의해 복지 여 신 취업을 하도록 유인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가구당 소득자가 한 명인 홀벌이 

가구에 용하는 것이 할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노동공 의 변화를 개별 근로자의 노동공 행 가 아니라 주소득

자-부소득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 으로 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 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참가율․노동공 시간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기 생활보장제도’를 보완 는 체할 수 있는 수단

으로서 EITC에 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보다 극 으로 한

국형 EITC 도입에 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형 EITC형 제도 도

입과 기 생활보장, 그리고 소득세제를 포함한 련 제도 정비에 해서 여러 

연구가 수행․진행 이다. 그러나 실제 근로장려세제와 련된 연구로서 직

으로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조

세․재정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계에 한 연구는 성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 인 연구( 병목․장용성, 2005)가 부분이었으며, 여성의 노동공 과 

련된 조세․재정정책 연구(김 숙․성명재, 2006)는 보육비용 등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소즉층 근로유인에 하여는 실증연구보다는 개 인 연

구(김 순 외, 2003)가 부분이었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는데 첫 번째로 EITC제도의 선진국 운  사례를 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 을 도출한 연구들이다. 표 으로 안종석(2005), 임 욱(2006)

등의 련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EITC에 해 보다 거시 인 

에서 도입의 제조건과 련 제도들과의 조화를 명시 으로 고려한 이론분

석 혹은 시뮬 이션 기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EITC 도입 

형태를 제시한 연구들이다. 표 으로 안종범․송재창(2006)과 (2004)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EITC 추진단의 발주에 의해서 수행된 정책연구

들로서 김재진․박능후(2005)와 병목․이상은(2006)이 있다. 김재진․박능후

(2005)는 EITC형 제도의 해외 사례  국내 근로빈곤층의 황을 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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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EITC의 도입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도입 방식에 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병목․이상은(2006)의 경우에는 김재진․

박능후(2005)보다 더욱 구체화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한국형 EITC가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로 결정된 후, 그 시행안

에 한 제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 연구

로서 이상은(2007)과 (2007)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EITC와 다른 사

회보장사업의 연계를 통한 정책 모색이다. 표 인 연구로서 유한욱․박창균

(2007)의 자활근로사업과 EITC를 연계한 효과 인 정책모색 연구이다. 유한

욱․박창균(2007)은 이 독립 인 두 제도가 모두 차상  근로계층을 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활의욕 혹은 근로의욕 제고라는 유사한 정책목표하에 시행된

다는 에 주목하 다. 마지막 유형의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여조건 변화에 

따른 정책모색이다. 이상은(2007)과 강병구(2007)의 연구가 있는데, 먼  이상

은(2007)은 여조건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득에 따른 여체계 변경으

로 사각지  해소와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 고, 강병구(2007)의 연구에서는 

2004년 여를 기 으로 한 성별 가구주의 노동공  효과를 노동패 을 통하여 

계량분석하 으며, 조선주 외(2008)에서는 성별 노동공  효과를 추정하 다. 

Ⅲ. 근로장려세제와 여성 이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2  사회안 망인 기 생보와 사회보험

이 차상  계층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히 응하지 못하는 것에 해  생활

안 망의 사각지 에 놓여 있는 소득 근로계층을 주요 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는 각주3)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제공’의 크게 두 가지이지만, 여기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련한 근로

유인제공의 취지는 매우 요하다.

2008년 1월 1일 제도 시행 시 근로장려 의 수 상은 당해 연도의 부부합

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이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

고 연간 소득 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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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가구, 한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 으나, 

2008년 12월 근로장려 의 지 액  용 상이 조기 확 되었다. 지 액이 연 

80만 원에서 연 120만 원으로, 증률과 감률이 각 10%, -16%에서 15%, -24%

으로 조정되었으며 용 상은 1주택자와 부양자녀 1명 이상으로 확 되었다.

앞서 언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EITC유형의 제도는 여성들의 노동공 과 높

은 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설계시 여성 노동시

장의 특성이 반 되어야 하는데, 근로장려세제 도입 과정에서 여성 가구주  

한부모 가구,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여성은 결

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 을 경험하는 등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이는 것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효임 을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직  비용을 여주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와 련된 연구로서 직 으로 여성에

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형 EITC는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성 련 논

의가 많지는 않았으나 쟁 이 되었던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아동빈곤 감소효과는 조  있지만 반 인 빈곤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EITC가 임 이 있는 즉 근로소득이 있

는 사람들만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 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

람들,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 상자 범 가 무 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감소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 하

는 액과 지 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 1회 120만 원이 지

된다. 그 다면 월 평균 약 10만 원 정도인데, 이 여로 빈곤이 탈출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근로빈곤층은 빈곤을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ITC처럼 1년에 1

회 지 했을 경우 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성지미, 

2005). 

둘째, EITC의 제조건 의 하나는 바로 소득층의 소득 악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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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가 근로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득층 소득이 악되지 않는다면, 실

제 EITC는 작동이 어려울 것이다. EITC를 통해 소득 악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므로 EITC 여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

다. 그러나 소득 악률을 높이는 것은 EITC의 제조건이지 EITC를 통한 효과

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 이유는 EITC의 여가 높아야만 소득 악률을 높

일 수 있다는 것이다. EITC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액이 커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월평균 10만 원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정확

하게 신고하는 집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회의 이라는 것이다(성지미, 

2005). 한 EITC 도입과 함께 ‘면세 ’(법률에 의하여 과세를 면제할 때 그 

기 이 되는 한도)의 인하가 동반될 것이라는 이다. 따라서 EITC를 통한 소

득 악률의 재고보다는 면세  인하의 효과와 맞물려 소득을 숨기기 해 노력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셋째, EITC와 TANF(공공부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확 됨에 따라 숙련․ 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격히 증가했다는 주

장이 있다. 즉 EITC와 TANF가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을 임 의 불안정노동

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빈곤탈출  임 노동의 

양산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과  해석되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ITC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

에, 일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해서는 기 생활보장 여가 제공되는 것이 

할 것이다. 한 EITC가 모든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빈곤 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기 으로 근로유인 제고, 소득 악률 제고 등의 효과를 가질 것이

며, EITC로 인해 최 임 이 낮은 수 으로 유지되고 임 노동이 양산될 가

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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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의 상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  1차 자료이다. 사

용가능한 자료로는「가구소비실태조사」와「도시가계조사」등이 있으나, 가구

소비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도시가계조사는 빈곤층의 샘 이 상

으로 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자료를 사용하 다.4) 소득계층별로 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 추출을 통해 총 7,000가

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하 기 때문이다. 

본 자료의 분석은 15～64세에 해당하는 체 복지패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

자를 상으로 하 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여

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이를 다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 어 구분하 다.5) 근

로장려세제는 가구단 로 지 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

어 가구단 로 데이터를 뽑은 후 가구주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노

동공 함수를 추정하 다.

여성 체 3,864명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는 3,149로 81.4%이며, 배

우자가 없는 경우(type 2)가 18.6%이다. 이에 따른 조사 상의 일반 인 특성

은 <표 1>과 같다. 연령 별로는 30 가 1,114명(35.4%), 40  784명(24.9%)

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가

장 높았다. 유형별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type 2) 학교 이하의 학력을 

4)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국  가구를 상으로 연간 소득과 소비지출, 축·부채, 가
구내구재 보유 황 등 가계자산에 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심층조사이다. 도시가계조사
의 경우는 가구의 생활수  실태와 그 변동 사항을 악하기 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을 조사하는 기본조사로 조사 상은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비 연 자취가구, 
가계수지 악이 곤란한 가구 등을 제외한 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약 7,000가구이며 
조사 주기는 매월이다. 가구특성은 가구주를 기 으로 한 것이다.

5) 자세한 내용은 <표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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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의 일반 인 특성

(단 :명, %)

type 1 type 2

연령

15～19세 5( 0.2) 5( 0.7)
20～29세 321(10.2) 92(12.9)
30～39세 1,114(35.4) 112(15.7)
40～49세 784(24.9) 202(28.3)
50～59세 625(19.8) 161(22.5)
60～64세 300( 9.5) 143(20.0)

학력

무학(만 8세 이상) 76( 2.4) 70( 9.8)
등학교 481(15.3) 170(23.8)
학교 455(14.4) 116(16.2)
고등학교 1,324(42.0) 241(33.7)
문 학 261( 8.3) 40( 5.6)
학교 508(16.1) 70( 9.8)
학원(석/박사) 43( 1.4) 8( 1.1)

거주지역
서울  역시 1,647(52.3) 404(56.5)
그 외 1,502(47.7) 311(43.5)

18세 미만 아동 수

0명 1,398(44.4) 503(70.3)
1명 610(19.4) 114(15.9)
2명 982(31.2) 86(12.0)
3명 이상 159( 5.0) 12( 1.7)

연간 근로소득

0원 2,474(78.6) 266(31.6)
0～500만원 86( 2.7) 81(11.3)
500만～1,000만원 160( 5.1) 134(18.7)
1,000만～2,000만원 261( 8.3) 177(24.8)
2,000만～3,000만원 83( 2.6) 69( 9.7)
3,000만원 이상 85( 2.7) 28( 3.9)

배우자의 연간 근로

소득

0원 728(23.1) -
0～500만원 121( 3.8) -
500만～1,000만원 292( 9.3) -
1,000만～2,000만원 636(20.2) -
2,000만～3,000만원 465(14.8) -
3000만원 이상 907(28.8) -

부부합산 연간 근로

소득

0～800만원 903(28.7) 373(52.2)
800만～1,200만원 171( 5.4) 105(14.7)
1,200만～1,700만원 311( 9.9) 110(15.4)
1,700만원 이상 1,764(56.0) 127(17.8)

가구의 연간 비근

로소득

10만원 미만 2,060(65.5) 589(82.4)
10만～50만원 256( 8.1) 41( 5.7)
50만～100만원 157( 5.0) 14( 2.0)
100만～500만원 411(13.1) 43( 6.0)
500만원 이상 262( 8.3) 28( 3.9)

 체 3,149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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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비율이 49.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

면, 체 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4.4%로 그 외의 지

역에 거주하는 경우 47.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type1). 18세 미만 아동수

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의 경우(type 1) 2명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비율이 31.2%로 높은 비

율을 보 다.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는, 체 으로 근로소득이 0원인 경우가 거

의 반을 넘게(55.1%) 차지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특히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가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78.6%). 이는 결혼한 남

성의 배우자 78.6%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업주부) 해석할 수 있다.

2. 모형 설정  변수 설명

가. 모형 설정:여성 노동공 함수의 도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 에 주는 효과를 측하기 해 여성의 노동

공 함수를 도출하고자 하 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 의 정책이지만, 여성

의 노동공 은 개인단 이므로 가구단  정책이 개인에게 주는 향을 분석하

고자 하 다.

먼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 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탄력

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

함수를 도출하 다.6)  

  
  

  
 



                        (1)

s.t.     
     

 :여가

  : 소비

 :세율

6) 자세한 도출 과정은 Lee(2004) 참조. 동일한 CES효용함수를 통해 노동공 함수를 추정

한 국내 연구로는 Lee & Chun(2005)과 김 숙․성명재(2007), 이병희(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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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률

 :노동시간

 :비근로소득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경제 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14시간

   /day으로 가정

   :개인의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를 결정하는 계수(나이, 학력수 , 자

녀수 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한편 효용극 화의 문제와 의 방정식을 풀고 난 후 체탄력성을 입하면 

다음과 같은 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2)

한 효용극 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근로시간), (비보상임 탄력성), 


(보상임 탄력성) 도출할 수 있다.

 
  
                                           (3)

 
  

  

 
                 (4)


   


   

  
  

               (5)

 :가상소득, 노동공 이 0인 경우 가구소득.

 :세후임 률

여기서 mw는 세후임 률, vy는 가상소득으로서 노동공 이 0인 경우의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CES효용함수로부터 실증분석에 필요한 2개의 식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6)

  (단, 는 개인의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를 결정하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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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ES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 함수를 도출할 경우 Slutzky 

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조건을 형성한다.)

 : Mill's ratio의 역수

 : 의 추정계수

다음으로 노동공 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표본선택 편의와 노동시간과 

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의 노동공  시간은 먼  1단계에서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 의 가능성에 

한 Probit Likelihood함수를 도출한 후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

산한다. 이 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 다. 구체

으로 노동공 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임 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고, 이상의 방정식으

로 구해진 노동공 함수와 임 함수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변화를 

시뮬 이션하 다. 

나. 변수의 설명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하여 사용한 한국복

지패 자료와 한국노동패 자료를 15세 이상 64세 이하7)의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하 다. 이론  배경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 의 

정책이지만, 여성의 노동공 은 개인단 이므로 가구단 의 정책이 개인에게 

7) 분석 상을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임 근로자로 제한한 이유는 이들이 노동공 의 주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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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변수의 기 통계

type 1 type 2

연령(세) 42.7 46.2

교육연수(년) 11.3 9.5

근로소득(만 원) 332.8 908.3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원) 2,070. -

부부합산 근로소득(만 원) 2,402.8 908.3

가구의 비근로소득(만 원) 282.3 78.1

18세 미만 아동수(명) 1.0 0.5

연간 근로시간(시간) 1,965.2 1,965.2

주는 향을 분석한 것이다. 즉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 , 거주지역(서울  역시와 기타 지역

으로 더미변수 처리하 다), 임 률의 수치8),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수, 가

구의 비근로소득을 사용하 다.

피설명변수는 노동시장참가 여부(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참

여하지 않는 것으로 더미변수 처리하 다), 근로시간(연간 총 근로시간의 수

치를 사용하 다)을 사용하 다.

사용된 변수의 평균을 산출하 는데, <표 2>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평균연

령은 체로 각각 42.7세, 46.2세 으며, 평균 교육연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11.3년)이 배우자 없는 여성(9.5년)보다 높았다. 18세 미만 아동 수는 유배우자

의 경우 1.0명, 무배우자의 경우 0.5명으로 나타났다. 

한 분석자료의 유형을 상기 type 1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그룹 1과 그룹 

2로 분리하 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type 2는 그룹 3로 나 어 분석하 다

(표 3). 그룹에 하여 부연 설명하면, 그룹 1은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

8) 개인의 세후 임 률은 개인의 세후 임 액을 구한 후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 어 계산하

다. 개인의 세후 임 액은 개인이 직면하는 유효세율을 측정한 후 세  임 액에 용하

여 계산하 다. 개인의 유효세율은 개인의 소득세를 측정한 후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나
어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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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유형 구분

그룹의 특징 그룹

여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

(type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그룹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그룹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2) 그룹3

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룹 2는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

는 경우,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인 경우, 그룹 3은 배

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 가구나 여성단독 가구를 의미한다.

Ⅴ. 분석 결과

제Ⅳ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공 함수를 추정하 다. 먼

 각각 데이터 셋을 나 어 임 방정식, 노동시장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

룹별 효과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다. 한 노동시장참가 여

부 결정에 이어 노동공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하 다. 우선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한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을 공 할 것인지(노동시간)를 결정한다. 

첫 번째 과정인 노동시장참가 여부 결정을 ‘ex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하

고, 두 번째 과정인 노동공 시간 결정을 ‘in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한다

(Meyer, 2002).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 을 유도하기 한 목 을 달성하

기 해서 참여 제약  유인양립 제약을 고려하여 제도를 디자인해야 됨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임 을 비롯한 설명

변수에 해 단순 로짓(logit) 는 로빗(probit) 분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설명변수인 임 이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이므로 단순한 이산선

택 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통해 분석된 결과가 불편성과 일치성을 만

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  임 방정식을 추정한 후 노동시장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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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추정하 다.

노동공 시간은 먼  1단계에서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 의 가능성에 한 

Probit Likelihood함수를 도출한 후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한

다. 이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 다. 구체 으로 

노동공 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자승

법을 이용하여 임 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

해진 노동공 함수와 임 함수의 추정치는 표본선택의 오류와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정치의 일 성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1.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extensive margin)

먼  임 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4), 교육연수가 임 수 에 음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임 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

보면 유배우자이면서(기혼여성이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집단(그룹1)인 

경우 모든 변수에 해 유의한 결과를 보 는데,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

서 임 이 높아졌으며,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임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기혼여성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가 없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그룹3에 해서는 연령과 연령제곱에 해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상기 추정된 임 (imputed wage)을 바탕으로 실질임 (virtual wage)을 계산

한 후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 유무에 미치는 효과를 그룹별로 로빗

<표 4> 임 함수 추정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임
Coefficient(Std. Err.)

 체 그룹 1 그룹 2 그룹 3
상수항  386.9574*** 135.6412  33.2216  1339.9***
연령 -.0979565 8.955886***  .6534133 -18.18199*** 
연령  4.810512*** 7.668146***  1.279041  2.471483* 
교육연수 -53.91917*** -105.2407***  -12.32982  14.45995
R2  0.0397 0.0532  0.0104  0.2059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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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표 5).9)

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참가할 확

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노동

시장으로의 참가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ITC의 

효과를 세율 인하로 인한 실질소득의 증가로 볼 때, EITC제도의 실시로 인해 

가구 내 여성의 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외국의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

로 인한 여성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교육연수(그룹 1, 2, 3)와 연령(그룹 3)이 노동시장참가 확률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노동시장참가 여부 추정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1: 임 근로자 0: 실업 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체 그룹1 그룹2 그룹3
상수항  .8333936 -11.68729*** -11.57957* -39.50732*** 
log(임 률)  4.214718*** -3.480658*** -3.729451*** -35.98098** 
연령 -.4149369*** .0233898 -.1535658 .9792071*** 

연령  .0020835  .000877**  .0012904 -.0253167*** 
교육연수 .0052156  .4185504*** .4464775***  2.041483**

도시거주여부

(1 : 도시 0 :그 외)
-.0762403 -.0159755  -.0158798  .1815295

18세 미만 아동수  -.1396853  -.0172699 .2946689   .1367164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

9) 실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검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검정은 쉬운 일이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를 측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측 불가능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측 가능한 다른 
변수의 효과로 체하여 분석하 다.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 이 상승하게 

되어 이 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유효임 (effective wage)
의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세율 인하로 인한 임  상승으로 보는 가정하에 검정하 다. 근로
장려세제는 결국 부의세(negative tax)이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임 에 한 소득세

율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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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 시간에 미치는 효과(intensive margin)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다(표 6). 

노동시장참가 여부의 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18세미만 아동 수, 기구의 

비근로소득의 수치가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아

가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미치는 향은 비선형의 계를 보이고 있다. 한 이

들 변수들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해 로빗 추정식으로부터 Mill's ratio의 역

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 함수와 노동공 함수를 추정하 으며, 도구변

수로 연령, 연령제곱, 교육연수를 이용하 다. 임 방정식의 경우 모든 설명변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Mill's ratio의 역수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

의 값을 보여 임 방정식의 추정에 표본선택의 오류를 고려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공 함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모든 설명변수는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실질임 률의 로그 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CES효용함수로부터 도출한 노동공 함수가 슬러츠키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 다. 한 노동공 시간의 표본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입한 Mill's ratio의 역수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표 6> 노동공 시간 추정 결과

노동시장참가 임 노동공 시간

상수항 -1.056788* 3.663856*** -3.01337***
log(임 률) -3.089716 ***
연령 .0748518** .0678692** -.0323958*** 

연령 -.0011419*** -.0010148***   .0010872*** 
교육연수  -.0083522  .0220087*  .4353621
도시 거주 여부

(1 : 도시 0 :그 외)
-.0042274 

18세 미만 아동수 -.161177***
log(가구의 비근로소득) -.0658768***
λ -1.918768*** -3.7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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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뮬 이션 결과

(단 :명, 시간)

소득구간
노동시간 증가 노동시간 감소

 체
증가 수 평균노동시간 감소 수 평균노동시간

증구간 585 0.38  692 -1.8 1277
평탄구간 138 0.24  202 -1.7  340
감구간 120 0.22  240 -1.5  360
 체 843 0.28 1134 -1.6 1977

다음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해 증․평탄․ 감구간에 속해 있는 여

성들의 근로시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시뮬 이션하 다(표 7). 가구소

득이 증구간에 속하는 경우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감소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평균 노동감소 시간은 약 1.8시간이었다. 평탄구간이나 감구간

에 속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평균 

노동 감소 시간은 약 1.5시간에서 1.8시간이었다. 이는 증구간에 속하는 사람

들이 다른 소득구간에 속하는 사람보다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반면 평균 노동증가 시간은 0.38시간에서 0.2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경

우도 증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소득구간에 속하는 사람보다 소득탄력

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노동시

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표 7).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5). 이는 다수의 외국 실증연구들이 

EITC가 취업률에는 유의한 향을 주었지만 노동공 시간의 변화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한 것(Meyer(2002), Eissa & Hoynes(2005))과 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상기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 에 어떠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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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를 한국복지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 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  정책이지만 정책의 효과 분석은 가구 내 개인의 의사결정에 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단  정책이 개인에게 주는 향을 노동시장참가 유무, 근로

시간 측면에서 분석하 다.

실증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여성보다는 감소시키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즉 경제활동참가에는 유의한 향을 주었지만 노동공 시간의 변화에

는 크게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10)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의 노동공 을 유인하는 효과 인 

소득지원정책으로 정착하기 해서는 증구간의 종료 소득을 확 하면서 

증률을 단계 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근로장려세제의 세부 

설계와 련하여서는 실증분석에서 그룹을 나  것과 같이 가구의 유형  개

인의 유형( :맞벌이 가구 내 여성, 홀벌이 가구 내 여성, 편모인 여성 등)에 

따라 여체계를 차등화하여 이들 가구의 2차 근로자들에 한 노동감소 효과

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 등도 종합 으

로 고려하여 자녀 수에 따른 여수 의 차별화 한 필요할 것이다. 실제 보육

이나 방과 후 학교 등의 제도  뒷받침이 되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근로시간 

제고를 한 근로장려세제의 순효과가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 함수 추정에 있어 수요측 제약요인을 히 고려하

지 못했을 뿐 아니라11)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도 귀속분부터 용된다는 을 

감안할 때 한국복지패  1차년도 자료(2005년)를 기 로 분석하 으므로 상

가구에서의 노동공  조정이 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약 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아직 근로장려 이 지 되지 않은 

시 에서 근로장려세제에 해 여성의 노동공 을 분석하는 1차 인 시도라는 

10) 이는 여성의 intensive margin 의 탄력성이 낮아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 
실제 실 인 노동공 시간의 선택이 어렵다는 , 측정상의 문제, 근로장려세제와 근로
소득세 등의 혼재 등도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Eissa & Hoynes 
(2005)).

11) Bargain, Caliendo, Haan & Orsini(2006)에 따르면 노동공 함수 추정에 수요측 제약요

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노동공 효과는 과 평가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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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이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해서는 

수요측 요인의 고려  실제 근로장려  지  발생 후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시뮬 이션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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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male Labor Supply

Sun-Joo Cho

Since the EITC payments have not yet been generate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EITC implementa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supply decision making and labor supply 
hours.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study applied ‘2SLS Method’ and 
‘Probit Method’. KOWEPS suggest and analyzed the impact of EITC 
on labor supply responses on the participation and hours worked. Since 
EITC is provided by household unit, the case that the spouse does not 
have any income and the case that the spouse does not exist are 
separately analyzed. 

Because of  introduction of the current EITC faced many problems 
in connection with other social welfare system as well as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poverty reduction objectives. In this situation, it 
is not too much say that EITC was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on single childless women, single mothers and the 
connection with female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if EITC is implemented,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ould be increasing. However, real effect 
might not be significant because of many constraints surrounding the 
low income households. 

Keywords : EITC, participation in the labor supply, labor supply hour, 
female


